
주민세는전년１년간（１월〜１２월）의소득에 과세되는세금이며 원칙적으로

１월１일현재주소지에서과세됩니다. 세액은「균등할」과「소득할」의합계액입니다.

주민세「균등할」「소득할」이란？

「균등할」이란？
「균등할」이란, 넓고균등하게부담하는것으로

금액은일률적인세금（후쿠오카시는 5,500엔）

「소득할」이란？
「소득할」이란, 전년 1년간（１월〜１２월）의
소득을바탕으로계산한세금

◆『주민세「소득할」이과세되는것』이란？

◆『주민세「균등할」이비과세』란？

◆『주민세「균등할만」이과세』란？

주민세「균등할」과「소득할」모두가과세되는것을말합니다.

「소득할」이과세된때는,「균등할」도과세됩니다.

주민세「균등할」과「소득할」모두가과세되지않는（비과세）것을말합니다.

「균등할」이비과세인때는「소득할」도비과세가됩니다.

주민세「균등할」이과세되어있고,「소득할」이과세되지않은（비과세）것을말합니다.

◆『주민세「소득할」이비과세』란？
주민세「소득할」이과세되지않은（비과세）것을말하며,『「균등할」이비과세』또는

『「균등할만」이과세』되는양쪽모두를말합니다.

주민세 균등할 소득할

「균등할」이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균등할만」이과세 과세 비과세

「소득할」이과세 과세 과세



【참고】세대종류별수입수준
이표는세대종류별대략적인수입기준과받을가능성이있는급부금의종류를표시한것입니다.

부양중인친족의유무나자신의상황에따라다르므로, 급부금신청을할때는반드시자신의과세

상황을확인해주십시오.

◆과세상황확인방법
①시민세・현민세특별징수세액의결정・변경통지서※１
②시민세・현민세납세통지서※１
③각구과세과※２（2023년1월1일시점에주민등록이있는시구정촌）
※１각통지서를보는법은 ,별지「과세상황확인방법」을참고해주십시오.
※２전화로는확인할수없습니다. 본인확인서류를지참하여창구로문의해주십시오.

또한답변가능한과세정보는창구로오신분본인만가능합니다.

주민세비과세세대

（１세대당 7만엔）
주민세균등할만과세세대

（１세대당 10만엔）
【단신세대】
세대주：４０대

1 〜１００만엔정도 〜１１５만엔정도

【３명세대】
세대주：５０대
배우자：５０대（배우자공제를적용）
자녀：대학생 1명

3 〜２０５만엔정도 〜２３５만엔정도

【４명세대】
세대주：３０대
배우자：３０대（배우자공제를적용）
자녀：초등학생 2명

4 〜２５５만엔정도 〜２７０만엔정도

【단신세대】
세대주：６５세이상의고령자

1 〜１５５만엔정도 〜１６０만엔정도

【２명세대】
세대주：７０대
배우자：７０대（배우자공제를적용）

2 〜２１０만엔정도 〜２２０만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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